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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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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 기업명: ㈜LG상사 

 

▶ 작성 담당자: (정) 김예리 S.PM(Senior Project Manager)   (부) 권준진 사원 

 

▶ 작성기준일: 최근 사업연도 말일(2019.12.31) 

 

▶ 기업개요 

최대주주등 ㈜LG 외 4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1) 26.30% 

소액주주 지분율2) 64.59%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전기/전자 부품,      

금속, 화학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엘지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19 년 2018 년 2017 년 

연결 매출액 105,309 99,882 128,272 

연결 영업이익 1,348 1,657 2,123 

연결 계속사업이익 (753) 1,566 1,779 

연결 당기순이익 (149) (360) 882 

연결 자산총액 48,760 50,381 49,676 

별도 자산총액 25,279 26,972 27,288 

1)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기준 

2) 최근 사업연도 말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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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지배구조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가. 기업지배구조 원칙  

당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질적·양적 성장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 원칙하에서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에게 의안

에 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이사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논

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7명의 이사(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별도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경제, 법률,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에너지·자원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된 분들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사

외이사(총 3명)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 중 과반수(2인)를 사외이

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지배구조 특징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 총 7명 대비 과반수

에 해당하는 4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역할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내 총 2개의 위원회(감

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시 

기능을 비롯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및 경영진에 대한 영업

보고 요구 등의 감독 수행을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

하고 선정하여 추천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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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는 감사위원회는 물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들을 중심

으로 선임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들이 보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활동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조직 확장 및 교육 제공 등을 통해 개별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현황> 

내부기관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위원장) 

(사외이사 여부) 
주요 역할 

이사회 4/7 
윤춘성 

(사내이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한 승인 

· 주주총회 상정안건 승인 

· 경영·재무에 관한 사항 승인 

· 이사,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사항 승인 등 

감사위원회 3/3 
양일수 

(사외이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한 승인 

· 회사의 업무·회계 감사 

· 외부감사인 선정 및 업무 감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업무 등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2/3 

이재원 

(비상무1)) 
·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등 

1) ‘기타비상무이사’를 말함 [상법(제 317조제 2항제 8호)은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하 표의 이사 구분에서 동일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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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주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 개최 내역 

 

당사는 상법 363조 및 상법 542조의4에 따라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충분한 기간 전(21일~35일전)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초과 주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위임

장을 게재하여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 

구분 제 67기 주주총회 제 66기 주주총회 제 65기 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0.2.20 2019.2.22 2018.2.23 

소집공고일 2020.2.20 2019.2.22 2018.2.23 

주주총회개최일 
2020.3.26(목) 

오전 09:00 

2019.3.15(금) 

오전 10:30 

2018.3.16(금) 

오전 09:00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주총회 35일 전 주주총회 21일 전 주주총회 21일 전 

개최장소/지역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     

지하 2층 강당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     

지하 2층 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31층 소강당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전자공시 소집통지서, 전자공시 소집통지서, 전자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 - 

세부 

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여부 
3인 출석(총 7인) 2인 출석(총 7인) 3인 출석(총 7인) 

감사위원 출석여부 1인 출석(총 3인) 1인 출석(총 3인) 1인 출석(총 3인) 

주주발언 주요내용 

1) 발언주주: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  

1) 발언주주: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 

1) 발언주주: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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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여부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과거 2년간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집중일을 피하고자 날짜 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전년도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과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

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석 등을 

통해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서면투표 ·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상법 제368조의3은 서면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에 따라 권유시작일 2일 전까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어 당사 또한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위한 충분한 조치 여부> 

구 분 제 67기 주주총회 제 66기 주주총회 제 65기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0.3.13, 2020.3.20, 
2020.3.26, 2020.3.27 

2019.3.22, 2019.3.27, 
2019.3.28, 2019.3.29 

2018.3.23, 2018.3.29, 
2018.3.30 

정기주주총회일 2020.3.26 2019.3.15 2018.3.16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미해당 해당 해당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전자투표 실시여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예 

 

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결과 

 

당사의 제67기(2020.3.26 개최) 및 제66기(2019.3.15 개최) 정기주주총회의 모든 안건은 표결결과 모두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 별 찬반비율 및 가결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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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기 정기주주총회> 

1)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X 100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X 100 

<제66기 정기주주총회> 

1)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C)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X 100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X 100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1)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2) 

찬성 주식수(B) (비율,%)3)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4) 

제 1호 의안 보통 
제 6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8,659,249  23,492,617 

22,538,217  95.9% 

   954,400  4.1% 

제 2호  

의안 

제 2-1호 보통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원우) 
가결 38,659,249  23,492,617 

  23,448,191  99.8% 

     44,426  0.2% 

제 2-2호 보통 
사외이사 선임의 건 

(채수일) 
가결 38,659,249 23,492,617 

  23,492,617  100.0% 

     0  0% 

제 3호  

의안 

제 3-1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원우) 
가결 26,466,030 11,299,398 

  11,254,972  99.6% 

44,426      0.4% 

제 3-2호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채수일) 
가결 26,466,030  11,299,398 

  11,299,398  100.0% 

     0  0.0% 

제 4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8,659,249 23,492,617 
23,482,217     100.0% 

10,400  0.0%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①)1) 

①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2) 

찬성 주식수(B) (비율,%)3)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4) 

제 1호 의안 보통 
제 6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8,659,249  22,896,383 

  22,545,184  98.5% 

   351,199  1.5% 

제 2호 의안 특별 정관 변경의 건 가결 38,659,249  22,896,383 
  22,896,383  100.0% 

0  0.0% 

제 3호  

의안 

제 3-1호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윤춘성, 민병일) 
가결 38,659,249  22,896,383 

  22,818,676  99.7% 

     77,707  0.3% 

제 3-2호 보통 
사외이사 선임의 건 

(허은녕, 양일수) 
가결 38,659,249  22,896,383 

  22,828,679  99.7% 

      67,704  0.3% 

제 3-3호 보통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이재원) 
가결 38,659,249  22,896,383 

  19,957,889  87.2% 

   2,938,494  12.8% 

제 4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양일수) 
가결 26,370,033  10,607,166 

  10,607,166  100.0% 

0  0.0% 

제 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8,659,249  22,896,383 
  17,858,948  78.0% 

   5,037,435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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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

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 절차 안내 여부 

 

주주제안권 업무는 당사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여부 확인, 제안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법 제363조의2에 의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

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 관련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나. 주주제안 관련 내부 기준 및 절차 마련 여부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에 보장된 제도로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제안 관련 내부 기준

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등 거

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주주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다룰 계획입니

다. 

 

다. 주주제안 내역, 이행상황 

 

공시대상기간(2018.1.1~2020.6.1) 동안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라. 기관 투자자 공개서한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시대상기간(2018.1.1~2020.6.1) 동안 기관 투자자의 공개서한 내역이 없습니다. 

 

마. 주주총회 회의진행 관련 

 

당사는 주주총회 진행 시,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의장의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

여야 한다.  

 

가.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하여 당사는 정관 제41조에 근거하여,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 배당이 가능합니다. 이

익 배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며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

게 지급합니다. 당사의 배당계획은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

당 수준은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 공시를 통하여 매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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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내부적 요소 

- 당기순이익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 조달 계획 및 투자 계획 

외부적 요소 

- 주주의 기대치 

- 매크로 경기 및 국내 증시, 당사 주가 추이 

- 경쟁사 및 계열사 배당 동향 

 

또한 주주환원정책 관련 안내는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2019.01.31 현금ㆍ현물배당결정 

2020.01.30 현금ㆍ현물배당결정 

2020.04.03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배당은 한국예탁결제원(www.ksd.or.kr)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배당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상법 제

464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고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현황은 당사의 홈페이지 내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G상사 배당현황: http://www.lgicorp.com/investment/dividend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

되어야 한다. 

 

가.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 

 

당사는 배당 등 주주환원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사업투자에 대

한 재원 마련 및 재무구조 안전성 등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일정 자금을 내부 유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사업 

연도 
결산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 1) 
총배당금 

시가 

배당률 

(%)2) 

배당성향 3) 

연결기준 

(%) 

별도기준 

(%) 

2019 

(제 67기) 
12월 보통주 - 300 11,597,774,700 2.0 40.6 19.7 

2018 

(제 66기) 
12월 보통주 -  250 9,664,812,250 1.6  - - 

2017 

(제 65기) 
12월 보통주 -  250 9,664,812,250  0.9  16.1  15.4  

1) 주당 배당금은 분기, 중간 배당금과 결산 배당금을 합산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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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배당률 =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 

3)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 / 연결(지배기업소유주지분) or 별도 당기순이익 

 

또한 당사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0년 4월 6일 KB증권㈜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을 체결하고, 현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계약금액(원) 100,000,000,000 

2. 계약기간 

시작일 2020.04.06 

종료일 2020.12.15 

3. 계약목적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4. 계약체결기관 KB증권(KB Securities Co., Ltd.) 

5. 계약체결 예정일자 2020.4.6 

6. 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100,751 비율(%) 0.3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4.03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8. 위탁투자중개업자 KB증권(KB Securities Co., Ltd.) 

 

나.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여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차등배당, 분기배당, 중간배당 실시 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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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 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식발행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이며, 발행주식의 총수는 

38,760,000주입니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발행가능한 주식 총수의 48.45%에 해당합니다.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1) 발행주식수(주) 2) 비고 

보통주  80,000,000 38,760,000  
발행주식수 68,000,000주에서 29,240,000주 

감소 (2006년 ㈜LG패션 분할)  

종류주 - - - 

1)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2)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나. 종류주식 현황 

 

당사는 보통주 이외의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다. 의결권 부여 현황 

 

당사는 차등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바, 모든 주주는 1 주당 1 의결권의 평등한 의결권을 부여 

받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IR 활동 현황 

 

당사는 매분기 결산이 이루어진 1월, 4월, 7월, 10월 말경 분기, 반기 및 연간 실적발표(공정공시)를 하고,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NDR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수시로 투자자 IR미팅을 

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대상 사업설명회, 경영진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

다.  

(2019.1.1~2020.6.1 기준) 

일자 대상 미팅형식 주요 내용 

2019.02.21 국내 기관투자자 Analyst오찬간담회 2018년 

실적 리뷰 및 2019.03.19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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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2019.04.25 국내 기관투자자 

NDR 
(Non-Deal Roadshow) 

2019년 1분기  

실적 리뷰 및  

향후 전망 

2019.04.26 국내 기관투자자 

2019.04.29 국내 기관투자자 

2019.04.30 국내 기관투자자 

2019.06.24 국내 기관투자자 

2019.06.25 국내 기관투자자 

2019.06.26 국내 기관투자자 

2019.07.25 국내 기관투자자 

NDR 
(Non-Deal Roadshow) 

 2019년 2분기  

실적 리뷰 및  

향후 전망  

2019.07.26 국내 기관투자자 

2019.07.29 국내 기관투자자 

2019.07.30 국내 기관투자자 

2019.07.31 국내 기관투자자 

2019.09.23 국내 기관투자자 Conference Call 

2019.10.24 국내 기관투자자 
NDR 
(Non-Deal Roadshow) 

 2019년 3분기  

실적 리뷰 및  

향후 전망  

2019.10.25 국내 기관투자자 

2019.10.28 국내 기관투자자 

2020.01.31 국내 기관투자자 

NDR 
(Non-Deal Roadshow) 

2019년  

실적 리뷰 및  

향후 전망 

2020.02.03 국내 기관투자자 

2020.02.04 국내 기관투자자 

2020.02.05 국내 기관투자자 

2020.02.17 국내 기관투자자 

2020.02.18 국내 기관투자자 

2020.04.24 국내 기관투자자 

Conference Call 

 2020년 1분기  

실적 리뷰 및  

향후 전망  

2020.04.27 국내 기관투자자 

2020.04.28 국내 기관투자자 

2020.04.29 국내 기관투자자 

※ 대상기간 동안 투자자가 당사에 방문한 IR 미팅은 44건임. 

 

마. 홈페이지 현황 및 영문공시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www.lgicorp.com)를 통해 IR담당부서(IR팀)의 전화번호(02-6984-5505) 및 

이메일(ir@lgi.co.kr)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문 공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나, 영문 

홈페이지(www.lgicorp.com/en)를 통해 주요 사업내용 및 재무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 공정공시 내역 

 

당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15조에 해당하는 공정공시 대상 정보가 제공될 경우, 적시에 공정공시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1.1~2020.6.1 기준)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내용 

2019.01.31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2018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04.24 2019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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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2019년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19.10.23 2019년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0.01.30 2019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0.04.23 2020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 기업정보 제공 수준 

 

당사는 주권 상장사로서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를 수행하고 있으며, LG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공

정거래위원회 공시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시를 통해서 회사의 재무·영업 관련 사항 등 기업정보

를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자율공시 

및 공정공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정책)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를 이사회 승인사항

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 9에 따라,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역시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LG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에 따라, 

계열회사와의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해당 거래 발생 전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

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

보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2019.12.31 기준, 백만원) 

법인명 관계 종류 일자 목적 
변동내역 미수 

이자 
조 건 

기초 증가 감소 환산 기말 

Bowen 
Investment 
(Australia) 
Pty. Ltd. 

종속

회사 
대여금 

2011-
10-04 

운영

자금 
56,430 0 0 1,614 58,044 385 

6M 
BBSY+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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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Indonesia 
Renewable 
Resources 
(IRR) 

종속

회사 
대여금 

2012-
10-30 

운영

자금 
7,766 0 0 276 8,042 956 

3ML+4.
5%, 
6ML+3.
9% 

PT.Green 
Global 
Lestari 
(GGL) 

종속

회사 
대여금 

2010-
01-25 

운영

자금 
18,862 0 0 670 19,532 1,899 

6ML+2.
06%, 
6ML+2.
30% 

LG 
Internation
al Yakutsk 
Ltd. 

종속

회사 
대여금 

2009-
10-19 

운영

자금 
10,611 0 0 377 10,988 1,703 

6ML+2.
2% 

PT.Ganda 
Alam 
Makmur 
(GAM)  

종속

회사 
대여금 

2012-
08-06 

운영

자금 
40,252 0 0 1,429 41,681 16,985 

4.5% 

(고정) 

Kernhem 
B.V. 

관계

회사 
대여금 

2006-
01-25 

운영

자금 
44,526 0 0 1,581 46,107 6,895 

3ML+2
% 

Musandam 
Power 
Company 
SAOC 

관계

회사 
대여금 

2017-
11-29 

운영

자금 
2,663 0 -2,663 0 0 0 

4.6% 

(고정) 

PT. Binsar 
Natorang 
Energi 
(BNE) 

종속

회사 
대여금 

2019-
07-16 

운영

자금 
0 5,518 0 -100 5,418 91 

3.56% 

(고정) 

Philco 
Resources 
Ltd. (Rapu-
Rapu) 

종속

회사 
대여금 

2019-
12-10 

운영

자금 
0 3,909 0 -103 3,806 7 

3.00% 

(고정) 

합 계 181,110 9,427 -2,663 5,744 193,618 28,921 - 

 

(2) 주식담보제공 내역 

(2019.12.31 기준, 백만원) 

법인명 관계 종류 일자 목적 

변동내역 
미수 

이자 기초 증가 감소 환산 기말 

PT. 
Binsar 
Natorang 
Energi 

종속 

회사 

주식/주주 

대여금담보 

2016-10-25 PF 

대출 
56,607 7,685 - 1,973 66,265 - 

 

(3) 채무보증 현황 

(2019.12.31 기준, 백만원) 

제공받는 자 관계 금융기관 목적 한도 사용금액 

LG International (America) 
Inc. 

종속회사 Mizuho L.A. 外 현지금융 138,936 16,209 

LG International (Japan) 
Ltd. 

종속회사 MUFG 外 현지금융 138,655 404 

LG International(Hong 
Kong) Ltd. 

종속회사 SMBC 홍콩 外 현지금융 392,717 6 

L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종속회사 SMBC 싱가폴 外 현지금융 355,617 20,319 

LG International 종속회사 신한은행 독일 外 현지금융 51,9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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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 GmbH 

Bowen Investment 
(Australia) Pty Ltd.  

종속회사 ANZ 外 현지금융 57,504 469 

LG International (China) 
Corp. 

종속회사 KEB하나은행 중국 外 현지금융 30,141 0 

LG International India 
Private Limited 

종속회사 Citi 인도 현지금융 31 0 

PT.Batubara Global Energy 
(BGE) 

종속회사 SMBC 인도네시아 外 현지금융 41,789 22 

Steel Flower Electric & 
Machinary(Tianjin) Co., Ltd. 

종속회사 HSBC 중국 外 현지금융 57,180 5,753 

PT. Parna Agromas (PAM) 종속회사 SMBC 인도네시아 外 현지금융 10,052 474 

PT. Ganda Alam Makmur 
(GAM) 

종속회사 수출입은행 外 현지금융 47,074 46,914 

PT. Binsar Natorang Energi 
(BNE) 

종속회사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금융 1,172 1,172 

Haipong Steel Flower 
Electrical & Machinery Co., 
Ltd. 

종속회사 HSBC 하노이 外 현지금융 17,900 7,236 

Highland Cement 
International Co., Ltd. 

종속회사 신한은행 양곤 현지금융 25,059 13,912 

PT. Grand Utama Mandiri 
(GUM) 

종속회사 Citi 인도네시아 현지금융 58 6 

PT. Tintin Boyok Sawit 
Makmur (TBSM) 

종속회사 Citi 인도네시아 현지금융 58 11 

Musandam Power 
Company SAOC 

종속회사 Bank Muscat 오만 현지금융 2,836 2,836 

합   계 1,368,757 115,743 

 

(4) 자산양수도 등 

                 (2019.1.1~2019.12.31 기준, 백만원) 

거래상대방 관계 거래종류 거래일자 거래대상물 거래목적 거래금액 

PT. Binsar Natorang 
Energi (BNE) 

종속회사 주식 취득 
'19.01.15 
'19.05.14 

출자증권 추가출자 2,168 

당진탱크터미널㈜ 종속회사 주식 취득 '19.03.13 출자증권 추가출자 420 

United Copper & Moly 
LLC 

관계회사 
주식 취득 '19.01.18 출자증권 추가출자 9 

채권 양수 '19.12.06 채권 청산배당 13,813 

㈜LG 주요주주 자산 양도 '19.04.01 부동산 등 
자산운용 

효율화 
133,909 

합   계 150,319 

 
 

(5) 영업거래 

(2019.1.1~2019.12.31 기준, 백만원) 

법인명 관계 

거 래 내 용 

종류 기간 물품 및 서비스명 금액 

LG전자㈜ 계열회사 매출, 매입 등 
2019.1.1 ~ 
2019.12.31 

전자부품 매출, 자동차 

설계/설비, 용역 매입 

            
 55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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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계열회사 
석탄 매출, 

석유화학제품 매입 
245,686 

LG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종속회사 전자부품 매출/매입 414,167 

PT. Batubara Global 
Energy (BGE) 

종속회사 석탄 매입 등 262,654 

LG International 
(America) Inc. 

종속회사 전자부품 매출/매입 383,835 

Tianjin LG Bohai 
Chemical Co., Ltd. 

계열회사 석유화학제품 매출 174,629 

합   계 2,03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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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당사는 이사회 사무국을 통해서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 

사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 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 주요 활동내역 

이사회사무국 7 

PM(Project Manager) 

6명(평균 7년) 

선임 1명(10년) 

- 안건의 수집, 정리 

- 안건의 부의 근거 및 의결 관련 법적 검토 

 

나.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및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28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규정> 

제13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상의 이사회의 결의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19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실권주의 처리 

      -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 사채의 모집  

      -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 기회 및 자산 유용 승인 

      - 이사의 경업 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 

      -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법 제542조의9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총액한도승인 

      - 준법지원인 선임 

      -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2.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주식배당  

      - 자본감소  

      - 정관 변경안  

      -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안  

      - 이사의 보수안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분할, 회사의 계속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주식의 소각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

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3.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 [별표] 기재의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출자, 자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4.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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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적 사업방향 

      -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5. 인사관련 사항 

 

      -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 재무담당 최고집행임원의 선임 

 

    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세부기준 

구분 상정기준 

- 출자, 투자 및 그 처분 

- 자산의 취득 및 처분1) 

- 자금의 차입2)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건당 4백억원 초과 

- 건당 5백억원 초과 

- 건당 1천억원 초과 

- 건당 4백억원 초과 

1) 무역거래에서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권매각 등은 제외 

2) Credit Line 설정 제외 

 

다.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 여부(심의ㆍ의결사

항의 자율적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 주요 내용 및 효과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상에서 의무화 하고 있는 사항 외에, 전략적 사업방향,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

도 사업계획, 목표합의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사업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

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회사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사의 선임 및 합리적

인 보수 지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위 별표 참조) 이를 근거로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무 관련 사항에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진은 사전에 사안에 대하여 인지, 검토 및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회사

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라.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는 정관 제28조의 2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이사회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경영회의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상 설치가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는,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

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이사회 효과적인 기능 수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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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8조에 의거, 분기 1회 개최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여 경영의사결

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

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또한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사내 인사부서 및 유관부서와

의 협업을 통해 사업가로서의 기질, 역량, 및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승계 후보자

의 역량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승계 후보자로 하여금 부족한 역량을 보완/개

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규정 

정관 제 24조 
- 본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중에서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정관 제 27조 
-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부회장 유고시에는 사장이, 사장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 규정 제 5조 

- 의장이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순위  

집행임원인 이사(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비상무이사의  

순으로, 동순위의 대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나. 후보(집단)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회사

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다. 공시대상기간동안 교육 현황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포지션의 후보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육성계획에 따라 각 후보자가 다양한 보직

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직무 순환 기회를 제공하거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특히 사업가 육성을 위해 리더십, MBA 등 사업가 육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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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에 보고 또는 승인 사항으로 제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사의 내부 감사부서로부터 정기감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으

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

회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근거한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법상 자회사에 대해 영업의 보고를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

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법무담당 임원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고, 정기적으

로 준법 점검을 실시하며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관련 사항> 

준법     

지원인 
주요 경력 현직 

주요 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김필용 

-前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前 LG디스플레이 국내법무/준법지원담당 

-現 ㈜LG상사    

법무실장 

- 준법지원업무 총괄 

- 전사 준법통제체제 운영 점검 

- 임원대상 준법교육 진행 

- 정기적으로 국내외 법규 현황 및   

동향, 개별 이슈 사항 보고 

 
 

(2) 공시 통제 

 

당사는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근거 법령에 따라 기업의 중요 경영활동을 공평하

게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88 조에 따라, 공시책임자 

1 인과 공시담당자 2 인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고 있으며, 각종 공시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업무는 당사 금융담당 산하의 IR 팀이 주관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의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IR 팀으로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 기준과 공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IR팀 조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IR팀 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 주요 활동내역 



23 

 

IR팀 5 

팀장 1명 

PM(Project Manager) 2명 

사원 2명 

- 공시 통제 및 수행(금감원,공정위,거래소) 

- -IR 활동(투자자 면담) 

- 주주총회 진행 및 주주친화정책 수립 등 

 

(3) 내부회계관리 

 

당사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

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

행하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8년 11월에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독립적 평가 수행을 위

해 2019년 5월부터 내부회계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관리ㆍ

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ㆍ운영조직 책임자 현황> 

부서(팀)명 책임자 직책 담당업무 

감사위원회 양일수 감사위원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이사회 민병일 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자 

회계처리부서 이준봉 회계담당 - 회계업무 관리 

전산운영부서 백종원 경영정보팀장 -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자금운영부서 조은형 금융담당 
- 회계정보의 공시 

- 자금 조달 및 집행 

기타관련부서 문현진 HR담당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자 징계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관련 조직도 

 

이사회는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 내 2 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업무에 따라 관련 

사내 담당부서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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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 구성현황 등 

 

당사 정관 제24조에 따라 당사 이사 수는 3인 이상, 7인 이하를 두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 이상으로 하되, 이

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4인), 기타비상무이사(1

인), 사내이사(2인) 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직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전문분야 주요경력 

사내이사 윤춘성 이사회 의장 2019.3.15 
2019.3.15 

로부터 3년 
기업경영일반 ㈜LG상사 CEO 

사내이사 민병일 CFO 2019.3.15 
2019.3.15 

로부터 2년 
재무 ㈜LG상사 CFO 

비상무 이재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19.3.15 

2019.3.15 

로부터 2년 
기업경영일반 

㈜LG 

통신서비스팀장 

사외이사 이원우 감사위원회 위원 2017.3.17 
2020.3.26 

로부터 3년 
법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이사 채수일 감사위원회 위원 2020.3.26 
2020.3.26 

로부터 3년 
기업경영일반 두에이아이㈜ CSO 

사외이사 양일수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9.3.15 

2019.3.15 

로부터 3년 
회계·재무전문가 

이정지율회계법인 

파트너 

사외이사 허은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016.3.18 
2019.3.15 

로부터 3년 
에너지·자원 등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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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감사위원회 

(A) 

위원장 사외이사 양일수 남 B 경영진에 대한 내부감시 기능 수행 및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및 경영진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등을 비롯한 감독 수행 

위원 사외이사 이원우 남 - 

위원 사외이사 채수일 남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B) 

위원 비상무 이재원 남 - 
주주총회에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추천하는 역할 수행 
위원 사외이사 양일수 남 A 

위원 사외이사 허은녕 남 - 

 

라. 사외이사 관련 사항 

 

당사 사외이사는 총 4인으로 전체 구성원인 7명 대비 57%입니다. 사외이사의 연임 현황 및 겸직 사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연임 현황 겸직 현황 

사외이사 이원우 재선임(1회) - 

사외이사 채수일 신규 선임 
두에이아이㈜ CSO  

AIA생명㈜ 사외이사 

사외이사 양일수 신규 선임 이정지율회계법인 파트너 

사외이사 허은녕 재선임(1회) - 

 

마.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여부 등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

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은 윤춘성 대표이사입니다. 현 의장은 회사의 석탄사업부장, 인니지역총괄, 

자원부문장을 역임하며 석탄, 팜 등 자원사업을 회사의 주요 사업으로 키워 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

로 이사회를 잘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업종 특성상 글로벌 경기 

등 경영환경 변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업종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선임(先任)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회 구성의 효율성, 독립성 등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상기 이사별 

주요경력 참조)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 총 7명 대비 57%에 해당하는 4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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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정책 

 

당사는 경제, 법률,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에너지·자원 산업 등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공통된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사 선임 배경> 

성 명 선임배경 

윤춘성 

현재 당사 CEO로, 자원부문장, 인니지역총괄 등을 역임한 사업 전문가로서 풍부한 성공 경험과 강한 실

행력을 바탕으로 회사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회사를 지속 성장시킬 경영자로 판단됨. 또한 사외이사

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

을 적정하게 수행하여 당사의 이사회를 이끌어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어 이사회에서 추천함. 

민병일 
당사 CFO로, LG전자㈜에서 입증된 재무적 성과와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당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

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추천함.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과장,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등

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서, 사외이사로서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여 향후 회사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 

채수일 

두에이아이㈜ CSO로 재직 중이며, 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사무소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

수 등을 역임한 경영자문 전문가로서, 사외이사로서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여 향후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 

양일수 

삼일회계법인 전무를 거쳐 이정지율회계법인 파트너로 재직중인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서, 사외이사로서

의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을 모두 충족하여 향후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자원공학회 부회장(정책), 한국자원경제학회 정

책연구위원장 등을 재임 중인 자원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사외이

사로서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모두 충족하여 향후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 

이재원 

현재 ㈜LG의 임원이자 삼정회계법인 회계사, ㈜엘지유플러스 경영기획팀장, ㈜LG 경영전략팀 등을 역임

한 회사 경영관리 전문가로서, 다년 간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어 이사회에서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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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2018.1.1~2020.6.1 기준)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사내 

이사 

송치호 2014.3.14 2018.3.16로부터 3년 2019.3.15 사임 퇴직 

박용환 2016.3.18 2016.3.18로부터 3년 2019.3.15 사임 퇴직1) 

윤춘성 2019.3.15  2019.3.15로부터 3년 2019.3.15 신규선임 재직 

민병일 2019.3.15 2019.3.15로부터 2년 2019.3.15 신규선임 재직 

비상무 

하현회 2015.3.13 2018.3.16로부터 3년 2019.3.15 사임 퇴직 

이재원 2019.3.15 2019.3.15로부터 2년 2019.3.15 신규선임 재직 

사외 

이사 

정운오 2014.3.14 2017.3.17로부터 3년 2020.3.26 임기만료 퇴직 

이원우 2017.3.17 2020.3.26로부터 3년 2020.3.26 재선임 재직 

채수일 2020.3.26 2020.3.26로부터 3년 2020.3.26 신규선임 재직 

양일수 2019.3.15 2019.3.15로부터 3년 2019.3.15 신규선임 재직 

허은녕 2016.3.18 2019.3.15로부터 3년 2019.3.15 재선임 재직 

1)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현황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운

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선임 및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독

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2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사외이사 비율: 

67%) 

2019년, 2020년에 각 1회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주요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1.1~2020.6.1 기준)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후보 하현회(위원장) 2019.2.22 1.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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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 정운오(위 원) 

이원우(위 원) 
2.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가결 

이재원(위원장) 

양일수(위 원) 

허은녕(위 원) 

2020.2.20 

1.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2.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가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6.1 기준)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 역할 
직책 구분 성명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비상무 이재원 
주주총회에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추천하는 역할 수행 
위원 사외이사 양일수 

위원 사외이사 허은녕 

 

나. 이사 후보에 대한 주주向 정보 제공 관련 

 

당사는 최근 2년간,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게 하고자 주주

총회 21일~35일 전에 공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1.1~2020.6.1 기준) 

정보제공일 
주주 

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구분 성명 

2019.2.22 

(주주총회 

21일전) 

2019.3.15 

사내이사 윤춘성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사내이사 민병일 

사외이사 허은녕 

사외이사 양일수 

비상무 이재원 

2020.2.20 

(주주총회 

35일전) 

2020.3.26 

사외이사 이원우 

1.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2.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3.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채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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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의 추천 사유 

※ 2020년 3월26일자로 이원우 이사가 사외이사로 재선임(1회) 되었고, 채수일 이사가 사외이사로 신

규 선임되었습니다. 재선임 이원우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내역은 주주총회소집공고 및 정기보고서에 공

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직전 분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명 이사회 출석률 기간 비고 

허은녕 100% 2016.03.18~현재일 전 안건 찬성 

이원우 100% 2017.03.17~현재일 전 안건 찬성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당사는 정관 제24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

에게 미리 제공하고 있고, 소수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결

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 및 독립성 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정한 기간 전에 제공하는 등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 및 독립성은 충

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성별 직위 

등기 

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윤춘성 남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CEO 

민병일 남 상무 등기임원 상근 CFO 

이재원 남 기타 등기임원 비상근 비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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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무이사 

채수일 남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감사위원 

허은녕 남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양일수 남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이원우 남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감사위원 

박용환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산업재사업부장 

구혁서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에너지사업부장 

정용훈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일본법인장 

박진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도차이나 

지역총괄 

홍형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니에너지개발 

법인장 

이창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니지역총괄 

백풍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솔루션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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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전략담당 

김필용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법무실장 

이강녕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북경지사장 

박동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Agro&Food TFT장 

문현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HR담당 

김준형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E&G사업담당 

김훈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니경영관리담당 

신동헌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솔루션 2사업담당 

김상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니팜사업담당 

박태준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에너지영업담당 

 

나.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당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공정성과 독립성

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의 직무수행 적합성에 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세부경력, 체납사실여

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직무수행계획서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 3주전까지 이사선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의거,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거래소에 제

출하고 있습니다. 당사 (미등기)임원은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

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선임 이후에는 회사의 윤리 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임원 징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관리자로써 임원의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

으로 선임된 적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

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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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당사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법 제408조의2의 집행임원제도를 현재로서는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계열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최근 3개 사업

연도 중 거래내역 또한 없습니다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이원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채수일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양일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허은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나.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있는지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 중 6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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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우 3년 2개월 - 3년 2개월 - 

채수일 0년 2개월 - 0년 2개월 - 

양일수 1년 2개월 - 1년 2개월 - 

허은녕 4년 2개월 - 4년 2개월 - 

 

다.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과의 중대한 이해관계 및 이해관계 없는 자의 선임을 위한 노력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 요건(제542조의8), 공무원-

대학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에 관한 규정,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제382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사항  

 

당사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

원ㆍ감사로 재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채수일 사외이사의 AIA생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겸직, 양일수 사외이사의 이정지율회계법인 파트너 겸직은 상법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감사위원)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이원우 

(감사위원) 
2017.3.17 

2020.3.26

로부터 3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원 교수 

- - - - 

채수일 

(감사위원) 
2020.3.26 

2020.3.26

로부터 3년 

두에이아이㈜ 

CSO1) 
AIA생명㈜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9.3.29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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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수 

(감사위원) 
2019.3.15 

2019.3.15

로부터 3년 

이정지율회계

법인 파트너 

이정지율 

회계법인 
파트너 

2016.7.11~

현재 
비상장 

허은녕 2016.3.18 
2019.3.15

로부터 3년 

서울대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수 

- - - - 

1) 본 직위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여부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의 겸직을 최소화하고, 사외이사들만의 회의에도 참석하

는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등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조직(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

국 조직은 총 7명(팀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건의 수집, 정리, 안건의 부의 근거 및 의결 관련 

법무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현

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현황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에게 현장경험

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시찰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자 방문현장 주요내용 참석 사외이사 

2018년 08월 
PT.Parna 

Agromas(PAM) 법인 
인도네시아 Palm Oil산업 현황, 전망 등 정운오, 김동욱, 이원우, 허은녕 

2019년 08월 
PT.Ganda Alam 

Makmur(GAM) 법인 
인도네시아 유연탄광 현황, 생산 방식 및 설비 등 정운오, 이원우, 양일수, 허은녕 

 

이사회와 별도로 당사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1.1~2020.6.1 기준) 

회차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출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회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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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 정기 2019.1.31 3/4 

1. 기말 감사 경과 

2.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사항 

3. 핵심감사 진행결과 

2019년 2차 정기 2019.5.10 3/4 

1. 2019년 통합감사 업무계획 

2. 1분기 검토 결과 

3. 핵심감사사항 

4.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5.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결과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2019년 3차 정기 2019.8.21 3/4 

1. 반기 검토 결과 

2. 내부회계감사 진행 경과 

3. 통합 감사 관련 사항 등 

2019년 4차 정기 2019.11.11 3/4 

1. 3분기 검토 결과 

2. 내부회계감사 진행 경과 

3. 통합 감사 관련 사항 등 

2020년 1차 정기 2020.1.30 3/4 

1. 기말 감사 경과 

2.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사항 

3. 내부회계감사 결과 

2020년 2차 정기 2019.5.8 3/4 

1. 2020년 통합 감사 업무 계획 

2. 1분기 검토 결과 

3. 핵심 감사 사항 등 

 

나.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제공 수준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전담부서(이사회사무국) 운

영, 주요 사업장 방문 시찰, 이사회 개최 전 별도 회의 등을 통해 상정예정 안건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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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

야 한다. 

 

가. 사외이사 평가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개

진하고 실효성 높은 제안을 하였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

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으로서 회사의 중요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감시장치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 

등 정성적인 방법 및 이사회 참석률 등 정량적인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

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 보수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총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동종업계 

평균 수준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2019년 사외이사 보수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백만원) 

1인당 

평균보수액(백만원)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72 72 

감사위원회 위원* 3 222 74 

※ 임기만료/신규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복으로 감사위원의 보수총액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이 높게 책정되

었으나 실질적인 금액은 보수총액 216백만원, 1인당 평균보수액 72백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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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외이사 보수산정 및 재선임 결정 시 사외이사 평가결과 활용 여부 

 

사외이사 평가 결과는 사외이사 재선임 결정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처우는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평가 결과에 따른 차별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정기이사회 관련 규정 및 개최 현황 

 

당사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9조에 의거, 의장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의거,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구두 또는 전자문서로 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사

회 일정 및 안건에 관한 사항을 이사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이사회 참석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다. 또한 상정 예정인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이사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본 이사회 개최 수일 전에 

사전보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1.1~2020.6.1 기준) 

회차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

일자 

출석/정

원 
안건 

가결여

부 

2019년 

1차 
정기 

2019. 
1.31 

2019. 
1.29 

6/7 

제1호: 제6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제2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제3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제4호: 본점 소재지 이전 승인 

제5호: 임대차 계약 체결 승인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2호: 집행임원 징계 보고 

보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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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정기 

2019. 
2.22 

2019. 
2.19 

6/7 

제1호: 제66기 주주총회 소집 승인 

제2호: 제66기 주주총회 회의목적 사항 승인 

가결 

가결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제2호: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2019년 

3차 
정기 

2019. 
3.15 

2019. 
3.13 

7/7 

제1호: 이사회 의장 선임 

제2호: 대표이사 선임 

제3호: 이사 보수 집행 승인 

제4호: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 승인 

제5호: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집행 승인 

제6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승인 

제7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제8호: 고문 위촉 승인 

제9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승인 

제10호: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19년 

4차 
임시 

2019. 
4.22 

2019. 
4.17 

6/7 제1호: 미국 Rosemont 동광산 지분 매각 승인 가결 

2019년 

5차 
정기 

2019. 
5.10 

2019. 
5.7 

7/7 

제1호: 인니 동부 칼리만탄 유연탄광 투자 승인 

제2호: 해외법인 Credit Line 지급보증 승인 

제3호: 집행임원 특별상여 지급기준 변경 승인 

가결 

가결 

가결 

제1호: 2019년 1/4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2019년 

6차 
정기 

2019. 
8.21 

2019. 
8.12 

6/7 

제1호: 인니 GAM법인 지급보증 승인 

제2호: 자문역 위촉계약 유지 승인 

가결 

가결 

제1호: 2019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제2호: 인니 MPP유연탄광 사업 보고 
보고 

2019년 

7차 
정기 

2019. 
11.11 

2019. 
11.6 

6/7 

제1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총액한도 변경 승인 가결 

제1호: 2019년 3/4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2019년 

8차 
정기 

2019. 
11.28 

2019. 
11.25 

7/7 

제1호: 2020년 사업계획 승인 

제2호: 2020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총액한도 승인 

제3호: 2020년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제4호: LG상표 사용 계약 체결 승인 

제5호: 임대차 계약 체결 승인 

제6호: 집행임원 인사 승인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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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차 
정기 

2020. 
1.30 

2020. 
1.23 

7/7 

제1호: 제6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제2호: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승인 

제3호: 준법지원인 선임 

가결 

가결 

가결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 

2020년 

2차 
임시 

2020. 
2.10 

2020. 
2.5 

6/7 제1호: LG Holdings (HK) Limited 지분 매각 승인 가결 

2020년 

3차 
정기 

2020 
2.20 

2020. 
2.18 

6/7 

제1호: 제6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 

제2호: 제67기 주주총회 회의목적 사항 승인 

가결 

가결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제2호: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보고 

보고 

보고 

2020년 

4차 
정기 

2020. 
3.26 

2020. 
3.23 

6/7 
제1호: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 

제2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가결 

2020년 

5차 
임시 

2020. 
4.3 

2020. 
3.30 

7/7 제1호: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승인 가결 

2020년 

6차 
정기 

2020. 
5.8 

2020. 
4.29 

7/7 

제1호: 해외법인 Credit Line 지급보증 승인 

제2호: 회사채 발행 승인 

가결 

가결 

제1호: 2020년 1/4분기 경영실적 보고 보고 

 

나. 이사회의 정기적 개최 여부, 이사회 운영규정 마련 여부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정기적으로 분기1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을 마련

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 작성 및 보존 여부 

 

당사는 이사회 의사진행 관련하여 이사회 사무국에서 상법 제391조의3 제1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

여 의사의 안건, 심의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보존하지 않습니다. 

 

나.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 

 

당사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1.1~2019.12.31 기준) 



40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비고 
개최일자 

2019. 

1.31 

2019. 

2.22 

2019. 

3.15 

2019. 

4.22 

2019. 

5.10 

2019. 

8.21 

2019. 

11.11 

2019. 

11.28 

사내 

송치호 불참 불참 - - - - - - 3차 사임 

박용환 참석 참석 - - - - - - 3차 사임 

윤춘성 -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차 선임 

민병일 -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차 선임 

사외 

정운오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김동욱 참석 참석 - - - - - - 3차 사임 

이원우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허은녕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양일수 - -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차 선임 

비상무 

하현회 참석 참석 - - - - - - 3차 사임 

이재원 - - 참석 불참 참석 불참 불참 참석 3차 선임 

 
 
 

(2019.1.1~2019.12.31 기준)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비고 
개최일자 

2020. 

1.30 

2020. 

2.10 

2020. 

2.20 

2020. 

3.26 

2020. 

4.3 

2020. 

5.8 

사내 

윤춘성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민병일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사외 

정운오 참석 참석 참석 - - - 4차 퇴임 

이원우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채수일 - - - 참석 참석 참석 4차 선임 

양일수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허은녕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비상무 이재원 참석 불참 불참 불참 참석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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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안건 찬성률 

 

최근 3개 사업연도 당사 이사 출석률 및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1.1~2019.12.31 기준) 

성명 구분 
재직 

기간1) 

출석률(%)2) 찬성률(%)3) 

재직 

평균 

최근 3개년 재직 

평균 

최근 3개년 

2019 2018 2017 2019 2018 2017 

송치호 

사내 

2014.3.14~

2019.3.15 
81 0 86 100 100 - 100 100 

박용환 
2016.3.18~ 

2019.3.15 
100 100 100 100 100 - 100 100 

윤춘성 
2019.3.15~ 

현재 
100 100 - - 100 100 - - 

민병일 
2019.3.15~ 

현재 
100 100 - - 100 100 - - 

정운오 

사외 

2014.3.14~

2020.3.2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동욱 
2013.3.15~

2019.3.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민 
2011.3.11~

2017.3.17 
100 - - 100 100 - - 100 

허은녕 
2016.3.18~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원우 
2017.3.17~

현재 
95 100 100 80 100 100 100 100 

양일수 
2019.3.15~ 

현재 
100 100 - - 100 100 - - 

하현회 

비상무 

2015.3.13~

2019.3.15 
94 100 86 100 100 100 100 100 

이재원 
2019.3.15~ 

현재 
50 50 - -  100 - - 

1) 재직기간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재직 기간 기재 

2)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3) 찬성률 계산 시, 이사회 불참 및 의결권 불행사한 안건은 제외 

 

라.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 별로 기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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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이사회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 

별로 별도의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세부원칙 4-①’을 참조 바랍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지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중 2인이 사외이

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명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양일수 

위원 사외이사 이원우 

위원 사외이사 채수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비상무 이재원 

위원 사외이사 양일수 

위원 사외이사 허은녕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 전반 및 명문 규정 여부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는 각 위원회

에 관하여 명문으로 감사위원회 규정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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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구분 내용 

설치목적 - 회사의 업무·회계 감사 

권한 -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 조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등 

책임 - 관련 법령,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의 준수 

활동 및 성과평가 - ‘세부원칙 9-②’을 참조 

구성 및 자격·임면 

- 주주총회에서 선임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 

-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 542조의 11 제 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 등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분 내용 

설치목적 -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권한 -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책임 - 관련 법령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의 준수  

활동 및 성과평가 - ‘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참조 

구성 및 자격·임면 
- 이사회에서 선임 

-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 

 
 

나.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여부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규정 제6조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및 동제도의 관리나 운영에 대한 시정 의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여, 이사회에 주주총회 상정 안건으로 부의를 합니다. 

 

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세부원칙 9-①’을 참조 바랍니다. 

 

(2019.1.1~2020.6.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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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19년 

1차 
2019.2.22 3/3 

결의 

사항  

제1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제2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가결 

가결 

2020년 

1차 
2020.2.20 2/3 

결의 

사항 

제 1 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제 2 호: 사외이사 후보 추천 승인 

가결 

가결 

 

라. 개별이사의 출석률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개별이사의 출석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세부원칙 9-①을 참조 바랍니다. 

(2017.1.1~2019.12.31 기준) 

구분 성명 
재직 

기간 

출석률(%)1) 

재직평균 

최근 3개년 

2019 20182) 2017 

비상무 하현회 2015.3.13~2019.3.15 100 100 - 100 

사외 

이사 

김동욱 2013.3.15~2019.3.15 100 - - 100 

정운오 2014.3.14~2020.3.26 100 100 - - 

이원우 2017.3.17~현재 100 100 - - 

허은녕 2016.3.18~현재 100 - - 100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2) 2018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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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현황 및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여부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주주총

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감사위원을 선임함으로써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

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

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관련 법령 등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충족(3명)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충족(전원 사외이사)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충족(양일수)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충족(양일수) 

- 그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충족(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경력 및 

자격과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 

이사 

양일수 

연세대(院) 경영학 학사 / 석사 

홍익대(院)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前 삼일회계법인 전무 

現 이정지율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재무 전문가1) 

위원 이원우 

서울대(院) 법학 학사 / 석사 

獨)함부르크대 공법 박사 

한림대 사회과학대 법학부 조교수 

한양대 법과대 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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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채수일 

美)서던캘리포니아대(院) 전자공학 학사 / 석사 

美)펜실베니아대(院) MBA 석사 

現 두에이아이㈜ CSO  

現 AIA생명㈜ 사외이사 

-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1) 감사위원회 규정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 상태 조사 등에 이르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하

는 한편, 감사위원회 부의 사항들을 명시하고,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 상법 제412조의2 소정의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 제10조 소정의 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 

      - 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업무·재산 조사  

      -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회사 재무제표의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  

      - 이사회 소집청구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3. 다른 감사부문에 관한 사항 

 

      - 감사인 선임 및 해임의 승인 

      - 감사인 선정을 위한 검토  

      - 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 요청 

 
    

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주주총회에서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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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육제공 및 자문 지원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교육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 

일자 
대상 교육 사항 

2019년 

1차 
2019.1.31 

감사위원 

3인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사항 등 

2019년 

2차 
2019.5.10 

감사위원 

3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등 

2019년 

3차 
2019.08.21 

감사위원 

3인 
내부회계감사 및 통합 감사 관련 사항 등 

2019년 

4차 
2019.11.11 

감사위원 

3인 
내부회계감사 및 통합 감사 관련 사항 등 

2020년 

1차 
2020.01.30 

감사위원 

3인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사항 등 

2020년 

2차 
2020.05.08 

감사위원 

3인 
핵심 감사 사항 등 

 

또한 감사위원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대상 : 감사위원회,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전담부서, 내부회계진단부서, 담당임직원 

- 교육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 교육횟수 : 연 1~2회 

- 교육기관 :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 내부회계전담부서 

 

(3) 경영진의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경영진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여부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

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으며, 조사 결과에 따

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

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

원회 규정 제21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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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당사는 경영진단 실적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효과적

인 점검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으로 내부회계진단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감사위원회의 경영정보 접근성 정도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

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 보수 정책 

 

당사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에 대해 단일한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의 보수 차이가 없습니다.  

 

라.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여부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기 ‘가. 감사위원회 현황 및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여부’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경력과 위원회 구성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9-②)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1)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019.1.1~2020.6.1 기준) 

회차 개최일자 
출석/ 

정원 

안건 가결

여부 구분 내용 

2019년

1차 
2019.1.31 3/3 

보고

사항 

제1호: 제6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제2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3호: 2018년 하반기 주요 경영진단 실행성과 및 

2019년 계획 보고 

보고 

승인

사항 
제1호: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 가결 

2019년

2차 
2019.2.22 3/3 

승인

사항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 

제2호: 내부감시장치 운영실태 평가 승인 

제3호: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가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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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차 
2019.5.10 3/3 

보고

사항 

제1호: 2019년 1/4분기 재무제표 보고 

제2호: 2018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 

보고 

2019년 

4차 
2019.8.21 3/3 

보고

사항 

제1호: 2019년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 

제2호: 2019년 상반기 주요 경영진단 결과 보고 
보고 

2019년 

5차 
2019.11.11 3/3 

보고

사항 
제1호: 2019년 3/4분기 재무제표 보고 보고 

승인

사항 
제1호: 외부감사인 선임계약 변경 승인 가결 

2020년 

1차 
2020.1.30 3/3 

보고

사항 

제1호: 제6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제2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제3호: 2019년 주요 경영진단 결과 및 2020년 계획 

보고 

보고 

2020년 

2차 
2020.2.20 3/3 

승인

사항 

제1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 

제2호: 내부감시장치 운영실태 평가 승인 

제3호: 감사보고서 승인 

가결 

가결 

가결 

2020년 

3차 
2020.3.26 3/3 

승인

사항 
제1호: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0년 

4차 
2020.5.8 3/3 

보고

사항 

제1호: 2020년 1/4분기 재무제표 보고 

제2호: 2019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보고 

보고 

 
(2)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당사는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하였으

며,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을 위한 검토, 감사인 선정 및 변경∙해임요청 권한 등을 보유하

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 및 절차 지침의 신규 제정을 통해 독립성과 적격한 전문

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에 2019년

~2021년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실시 내역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

에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0년 2월 20일에 2019년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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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

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

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19년 회계연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나. 개별이사 출석내역 

 

감사위원회 위원 개별이사의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1.1~2019.12.31 기준) 

구분 
회차 

2019년 

1차 

2019년 

2차 

2019년 

3차 

2019년 

4차 

2019년 

5차 비고 

개최일자 2019.1.31 2019.2.22 2019.5.10 2019.8.21 2019.11.11 

사외 

김동욱 출석 출석 - - - 
2019.03.15 

사임 

정운오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이원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양일수 - - 출석 출석 출석 
2019.03.15 

선임 

 
                                                      (2020.1.1~2020.6.1 기준) 

구분 
회차 

2020년 

1차 

2020년 

2차 

2020년 

3차 

2020년 

4차 비고 

개최일자 2020.1.30 2020.2.20 2020.3.26 2020.5.8 

사외 

정운오 출석 출석 - - 
2020.03.26 

퇴임 

양일수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이원우 출석 출석 출석 출석 - 

채수일 - - 출석 출석 
2020.03.26 

선임 

 

다. 최근 3 사업연도 별 개별이사 출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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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사업연도 기간 동안 감사위원회 위원 개별이사의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명 
재직 

기간 

출석률(%)1) 

재직평균 

최근 3개년 

2019 2018 2017 

사외 

한민 2011.3.11~2017.3.17 100 - - 100 

김동욱 2013.3.15~2019.3.15 100 100 100 100 

정운오 2014.3.14~2020.3.26 100 100 100 100 

이원우 2017.3.17~현재 932) 100 100 67 

양일수 2019.3.15~현재 100 100 -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2) 2017~2019사업연도 기간 동안 총 14회의 감사위원회 중 13회 출석  

 

라.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내부규정 여부 및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및 감독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절차 

 

당사는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으

며,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인 후보 검토, 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권한 등

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 및 절차 지침’의 신규 제정을 통해 독립성과 적

격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에 2019년~2021년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한영회

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대면회의를 개

최하여 감사인 후보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에 필요한 인력, 감사 인력의 전문성, 독립성 준수를 위

한 정책 및 절차, 당사의 동종업계에 대한 감사경험 등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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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횟수 및 논의사항 

 

2018년 11월 27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2021년 3개 회계연도의 외부

감사인 후보 평가 및 외부감사인 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사인 후보자가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

사인력 및 감사계획, 감사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들은 감사시

간, 감사보수,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구체적으

로 질의하고, 후보자는 각 질문에 답변하며 세부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상

세히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전기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

사인력 및 감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감사업무에 관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이력 및 그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와 전

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및 기타 감사인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 외부감사인 평가 여부 및 내용 

 

감사위원회는 2020년 외부감사인과 대면회의를 통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위원

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시 정했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

수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라.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2019

년 회계연도 중 수행한 비감사 업무 내용 및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백만원) 

2019년도 
2019년 4월 사채관리계약 준수여부 확인 용역 20 2 

2019년 12월 이전가격 컨설팅 용역 3개월 20 

 
 

마.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여부 

 

당사는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으

며,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인 후보 검토, 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권한 등

을 보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 및 절차 지침’의 신규 제정을 통해 독립성과 적

격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에 2019년~2021년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한영회

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대면회의를 개

최하여 감사인 후보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에 필요한 인력, 감사 인력의 전문성, 독립성 준수를 위

한 정책 및 절차, 당사의 동종업계에 대한 감사경험 등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

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

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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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정책 및 절차를 통해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사항 협의 여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협의 내용 및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회차 방식 
개최 

일자 
참석자 회의 사항 

2019년 

1차 
대면회의 2019.1.31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기말 감사 경과 

2.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사항 

3. 핵심감사 진행결과 

2019년 

2차 
대면회의 2019.5.10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통합감사 업무계획 

2. 1분기 검토 결과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도입현황 

4. 핵심감사제 적용 계획 

5. 독립성준수 확인 

2019년 

3차 
대면회의 2019.8.21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반기 검토 결과 

2. 내부회계감사 진행사항 

3. 핵심감사 진행사항 

2019년 

4차 
대면회의 2019.11.11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3분기 검토 결과 

2. 내부회계감사 진행사항 

3. 통합감사 진행사항 

2020년 

1차 
대면회의 2020.1.30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기말 감사 경과 

2.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사실에 관한 사항 

3. 내부회계감사 진행결과 

2020년 

2차 
대면회의 2020.5.8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1. 2020년 통합 감사 업무 계획 

2. 1분기 검토 결과 

3. 핵심 감사 사항 등 

 
 

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向 통보 절차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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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연간 감사수행 일정 및 감사범위, 독립성 관리에 대한 내용, 경영진과

의 의견불일치 사항 존재 여부, 핵심 감사사항 등에 대해 매 분기마다 상호 Communication하고 있습니

다.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 22조와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등

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재무제표는 2020년 1월 22일, 연결재무제표는 2020년 1월 29일에 제출하여 법령에 정해진 제출 기한 

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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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주요 사항 (필요시) 

 

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기업윤리, 안전환경 등을 포함한 지

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국문 및 영문으로 열람할 수 있습

니다. 

 

※ LG상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www.lgicorp.com/company/sustainability_report 

 

나. LG윤리규범 

 

당사는 LG윤리규범에 따라,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을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경영

헌장의 정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자율경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

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

으로써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으로 영속 발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LG윤리규범에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

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 부

탁 드립니다. 

 

※ LG윤리규범: http://www.lgicorp.com/company/practice_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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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비고 
○ Ⅹ 

주 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주주총회 5주 전 소집공고 실시 
세부원칙 

1-① 

② 전자투표 실시* 
 

√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향후 검토 계획 

세부원칙 

1-②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 

세부원칙 

1-②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배당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배당 실시 

계획은 수립하고 있으며 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 

세부원칙 

1-④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 선별 및 

검증하고 역량 개발을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세부원칙 

3-②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 보유 

세부원칙 

3-③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업종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세부원칙 

4-① 

⑧ 집중투표제 채택  
 

√ 
정관상 배제하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활용 

세부원칙 

4-③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및 주주총회 

상정을 통해 임원을 선임하고, 선임 후에는 

윤리규범 준수 감독을 위해 임원 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세부원칙 

4-④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6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 부존재 
세부원칙 

5-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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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공시대상기간동안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 외 6회 

교육 실시 

세부원칙 

9-①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성이 확보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조직 구조상 완전한 

독립성 조건 불충족 

세부원칙 

9-①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위원 중 1인(양일수 감사위원장)이 상법 

시행령 제 37조 제 2항에 명시되어있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 

세부원칙 

9-①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분기별 1~2회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인 회의 개최 

세부원칙 

10-②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해 조사 가능 

세부원칙 

9-① 

※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